
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 22] <개정 2025. 1. 31.>

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(제72조제1항 관련)

1. 인력기준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상을 보유할 것

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기능사의 자격을 취득

한 사람

나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

취득한 사람(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

다)

다. 법 제1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

서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

지나지 않은 사람

라. 법 제1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

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
2. 시설기준: 사무실

3. 장비기준

가. 렌치류(토크렌치, 함마렌치 및 전동임팩트렌치 등 볼트, 너트, 나사 등을

죄거나 푸는 공구)

나. 드릴링머신(회전축에 드릴을 달아 구멍을 뚫는 기계)

다. 버니어캘리퍼스(자로 재기 힘든 물체의 두께, 지름 따위를 재는 기구)

라. 트랜싯(각도를 측정하는 측량기기로 같은 수준의 기능 및 성능의 측량기

기를 갖춘 경우도 인정한다)

마. 체인블록 및 레버블록(체인 또는 레버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달아 올리거

나 수직․수평ㆍ경사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하는 기구)

바. 전기테스터기

사. 송수신기


